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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국 F T A 협정과 무역·환경 연계정책의 새로운 전개

主 要內 容

▣ 미 국은 1980년대 후반 부터 무역 과 환 경문 제를 연계 시키 는 노 력을

계 속하고 있으며, 이의 일환으로 NAFT A와 미- 요르단 FT A에 환경

관련 내용을 포함하였으며, 현재 협상중인 미- 싱가포르 FT A에도 환

경에 대한 무역제재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.

▣ 부 시 행 정부 는 FT A 협 정에 환경 과 노동 관련 조항 을 삽 입하 거나

무 역제 재에 연계 시키 는 것 을 원 하지 않고 있으 나 통상협상을 추진

하기 위해서는 신속결정권(F ast track authority )이 필요하고, 민 주당

은 대외 통상 정책 에 있어 서 노 동과 환경 관 련 논 의가 없으 면 신속

결 정권 을 부 여할 수 없다 는 입 장을 보이고 있으므로 의회 내에서

마찰이 예상됨.

▣ 본 속보에서는 미국의 무역관련 환경정책과 현안으로 등장한 미- 요

르단간의 FT A 등 미 국이 추진 한 FT A 의 환경 규정 비교 와 미국 의

회와 환 경단 체 움 직임 의 관찰을 통하여 미국 무역정책과 환경문제

가 주는 시사점을 음미하고자 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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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 . 문제의 발생 및 배경

□ 미국은 1980년대 후반부터 무역과 환경문제를 연계시키는 노력을 계속하고 있음.

- 세계화의 과정에서 각국이 무역과 투자를 증대시키고자 환경기준을 낮출 가능

성이 높다는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 환경단체들의 주장과 더불어 통상과 환

경문제의 연계가 크게 부상되었음.

- 미국은 시민단체 등 국내의 정치적 압력 때문에 WT O 뉴라운드 등 통상협상

에 환경문제가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, 자유무역지대(FT A ) 등 지역통합

협상에서도 환경이슈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왔음.

NAFT A와 미- 요르단 FT A (2000)에도 환경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, 현

재 협상중인 미- 싱가포르 FT A에서도 환경기준 저하 금지 및 위반에 대한 무

역제재 규정이 포함되어 있음.

□ 그러나 공화당 부시 행정부 출범 이후 자유무역지대(FT A )협정 추진과정에서

무역에 환경기준을 연계시켜오던 미국의 기존 정책에 새로운 변화의 조짐이

나타나고 있음.

- 통상협상에서 노동과 환경에 대한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논

리를 신뢰하는 행정부의 출현으로 향후 미국 환경정책 및 관련 대외 무역정

책은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됨.

□ 이에 미국의 무역관련 환경정책과 현안으로 등장한 미국- 요르단간의 FT A 등

미국이 추진한 FT A의 환경규정 비교를 통하여 미국 무역정책과 환경문제가

주는 시사점을 음미하고자 함.

- 2 -



2 . 미국의 무역관련 환경정책

□ 미국은 환경보호 실효성 확보 및 각국간의 환경보호기준 차이에 따른 경쟁 및

무역왜곡 효과를 제거하기 위해 무역과 환경을 연계시켜 다자간 규범차원에서

합법화할 것을 강력히 추진하여 왔음.

- 미국 일부 환경단체·정치인·기업인은 다른 국가에 비해 엄격한 미국의 국내

환경정책이 기업의 비용을 증가시키고 상품가격을 인상시켜 궁극적으로 미국

의 기업 및 상품경쟁력을 약화시킨다고 주장하고 있음.

- 따라서, 이들은 미국의 환경기준에 미달하는 방법이나 국제환경협약을 위반하여

생산된 제품에 대해 수입을 제한 혹은 금지하는 등 일방적인 무역규제 조치를

취함으로써 환경보호목적 및 산업경쟁력 확보를 동시에 달성해야 한다고 주장해

왔고, 민주당은 이러한 주장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음.

- 미국 의회가 무역과 환경문제에 관한 정책수립과 관련하여 행정부에 제시한

지침 중에는 상이한 환경기준으로 인한 경쟁력 격차 해소 및 환경개선을 위

해 환경기준에 관한 다자간 혹은 양자간의 협정체결 확대가 포함되어 있음.

□ 미국 의회는 1988년 초에 UR협상 의제에 환경문제를 포함해야 한다고 강력

주장하였으며, 1991년에는 UST R로 하여금 환경문제가 포함되도록 GAT T 조

항을 개정하는 법안을 제출한 바 있음.

- 무역과 환경의 연계를 다자차원에서 반영시키려는 미국의 노력은 WT O 뉴라

운드 협상논의, 미국, 캐나다, 멕시코간의 NAFT A 논의 등에서도 반영되었음.

□ 무역과 환경의 연계를 주장하는 환경단체는 전략적으로 노동단체와 협조관계

를 맺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양 단체의 입장은 상이함.

- 노동단체는 AFL- CIO, T eamster s 등 단체들이 비교적 소수이므로 하나로 뭉

쳐 일사불란하게 정치·로비·홍보활동을 취할 수 있음. 그러나 환경단체는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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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ierra Club, Greenpeace, Friends of the Earth, World Wildlife Fund(WWF ),

National Wildlife Federation (NWF ), National Audobon Society (NAS),

Environmental Defense Fund(EDF ), Natural Resources Defense

Council(NRDC) 등 다양한 단체로 분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 단체의 철

학과 목표가 상이하기 때문에 결집력이 약함.

환경단체들간에도 서로 상이한 입장을 보이고 있음. 즉, 일부 단체는 시장경제

가 환경보호에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신념에 따라 정부와 협력관계를

맺고 있는 반면, 일부는 시장경제는 환경을 파괴시킨다는 주장을 펴고, 정부를

적대시하는 관계를 가지고 있어 환경단체 내부에서 통일된 정책과 대응방안을

제시하기 어려운 상황임.

3 . 주요 F T A 의 환경관련 내용 비교

□ 미국은 현재까지 이스라엘, 캐나다 및 멕시코, 그리고 요르단과 FT A를 체결

하였으며, 싱가포르 및 중남미국가 등과 FT A를 추진하고 있음.

가 . 미 - 이 스라 엘 FTA

□ 1985년에 체결된 이스라엘과의 FT A에는 환경관련 조항이 없음

- 동식물 건강관련 규범(제9조)이 있지만, 그 내용은 법규 적용상의 무차별만을

강조하고 있음.

- 미- 이스라엘간의 FT A 체결 당시는 국제사회에서 환경문제가 크게 부각되지

않은 시기이였기 때문에 협정 본문 혹은 부속서에 환경 관련 규정을 포함하

지 아니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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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 . 북 미자 유무 역협 정 (NAFTA)

□ NAFT A는 다른 무역협정과는 달리 체결과정에서 각국의 환경관련 기관 및

환경단체 등이 참여한 가운데 무역과 환경의 통합문제가 광범위하게 다루어진

협정임.

- UR 최종안에 큰 영향을 미치고 국제적 무역과 환경의 조화에 많은 교훈을 주

었으며, 무역자유화 목표를 지속가능개발 이라는 상위 목표와의 관계 속에서

달성하려고 하였다는 점에서 과거의 무역협정과 차별화됨.

□ NAFT A는 자체규정 이외에도 3국간 환경협력협정(T he North American

Agreement on Environmental Cooperation : NAAEC) 을 체결하여 회원국 스

스로 자국의 환경보호수준을 제고하고 자국의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하고

이러한 과정에서 공정성, 투명성 및 형평성을 보장할 것을 결의.

- 회원국이 분쟁해결 절차에 따른 이행계획을 완전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

2,000만 달러까지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. 부과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

경우에 제소국은 미국과 멕시코에 대해 관세 혹은 쿼타 형식의 무역제재조치

를 취할 수 있음. 캐나다에 대해서는 별도 사법처리 절차를 인정하여 법원이

자국 정부에 과태료 지급을 강제할 수 있도록 하였음.

□ 환경협력

- 3국간의 환경협력활동 확대 및 민간참여를 위하여 환경협력위원회

(Commission on Environment Cooperation ) 를 설치하였음.

- 협정국은 자국 환경법상 높은 환경보호수준을 규정·집행할 의무를 지니

며, 협정국의 환경법 집행에 있어 환경관련 사법심사 접근기회 제공, 공정한

행정적·사법적 심사절차 부여, 관련규정의 투명성 등을 보장해야 함.

- 미 멕시코 국경지역에서의 환경기반 구축사업 기금설치, 국경지역 환경정화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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업을 담당할 기구설치를 규정함.

□ 분쟁해결절차

- 환경에 대한 내용은 NAFT A 본문이 아닌 부속서에 따로 규정되어 있으므로

환경에 대한 NAFT A의 분쟁해결절차는 NAFT A 본문의 분쟁해결절차와 달

리 독립적으로 규정·진행되고 있음.

- 분쟁해결 단계 : 협의 → 무역위원회의 주선, 화해 및 중개(good offices ,

conciliation and mediation ) → 패널구성

- 해당 분쟁이 NAFT A 및 GAT T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사안일 경우 일반 협

정국은 NAFT A 및 GAT T 의 분쟁해결 절차 중 어느 절차든 선택 가능

- 협정체결국이 합의한 명부에서 선임한 5인으로 패널 구성하고 패널은 사실확

인 및 피소국의 협정 의무위반 행위여부를 결정, 분쟁 해결권고안(보고서)을

작성 → 패널은 최초 보고서를 분쟁 당사국에 제시, 의견을 접수한 후 최종

보고서를 분쟁당사국 및 무역위원회에 제시 → 분쟁당사국은 30일 이내에 분

쟁해결을 위한 합의를 이루어야 하며, 합의 실패시 일방은 분쟁에 따른 피해

상당액의 보복조치 발동 가능

□ 평가

- NAFT A 협정은 흔히 환경친화적인 무역협정으로 간주되어 왔으나 실질적으

로는 국제환경 이익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하고 있음.

- 환경 관련 분쟁 해결에 있어 투명성의 부족, 공중의 참여보장 결여, 패널 구성

에 있어 환경전문가의 참여 보장이 없다는 것이 지적되고 있으며, 후속 환경

부속협약(1993)은 회원국 국내 환경법의 집행을 장려하는 시스템을 만드는 데

도움을 주었으나 상기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였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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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클린턴 행정부는 NAFT A 부속협약의 환경 관련 규정을 적극 이행하지 않았

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.

다 . 미 - 요 르단 FTA

□ 미국은 FT A 최초로 환경 및 노동에 관하여 지속적 위반의 경우 무역제재를

가할 수 있는 조항을 2000년 10월 요르단과의 FT A에 포함하였음.

- 환경기준은 NAFT A, 분쟁해결절차는 미국- 이스라엘간의 FT A 관련 조항을

원용하였음.

- 미- 요르단간 FT A는 환경단체 및 노동조합을 의식하는 클린턴 행정부에서 추

진한 협정으로 의회의 비준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부시행정부에 이관되었음.

부시 행정부는 요르단과의 무역협정이 개도국과의 향후 무역협정 추진에 부

정적인 효과를 미치는 선례가 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음.

□ FT A 본문에 포함된 주요 내용은 환경 기준의 설정 및 그 실행(제5조) 그리고

그 준수에 따른 분쟁해결절차임.

- 환경기준 설정 및 그 실행(제5조)

양국은 △ 무역증대 목적으로 자국 환경법 적용을 완화시키지 않기로 합의(제

1항), △ 자국내의 환경보호수준 및 환경개발정책을 수립할 권리가 있음을

인정하고, 최고수준의 환경보호를 법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노력을 경주(제2

항), △ 동 협정이 발효된 이후 양국간의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법

의 이행 등의 조치 금지(제3a항), △ 양국은 조사 , 기소 , 규제 , 이행 및 기타 환

경관련 사안과 관련한 자원의 배분에 대해서 재량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

지님(제3b항).

환경오염물질의 방출 등에 대한 금지, 감소, 또는 규제, 환경유해물질의 규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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희귀종을 포함한 동식물의 보호 및 보존,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에 관련된 법

제는 포함하지 않음

- 분쟁해결절차(제17조)

NAFT A와 달리 미- 요르단 FT A에서는 환경에 대한 내용이 본문에 포함되었

으므로 여타 이슈들과 같은 분쟁해결절차가 적용됨.

협의대상(제1a항)은 동 협정의 해석에 관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, 당사국이 동

협정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여길 경우, 당사국이 과도한 무역수지 불균

형을 초래하거나, 동 협정의 목표를 과도하게 침해할 조치를 취했을 경우임.

60일 이내에 협의를 통한 분쟁해결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동위원회에 동

사안 상정(제1b항) → 90일 이내에 공동위원회를 통한 분쟁해결이 이루어지지

않을 경우 분쟁해결패널에 동 사안 상정(제1c항) → 분쟁해결패널은 90일 이

내에 제1a항에 규정된 사항의 존재 여부에 대한 보고서를 협정국에게 제출

(단, 동 보고서는 구속력 없음)(제1d항) → 30일 이내에 분쟁이 해결되지 않

을 경우 피해국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음(제2b항) → 협정 발효 180일

이내에 패널의 구성인원 및 절차 등에 대해 논의를 전개하고 , 공동위원회는

논의결과를 채택함 (제3항 )

□ 평가

- 동 협정은 이스라엘, 캐나다, NAFT A에 이어 미국이 체결한 4번째의 자유무

역협정으로서 노동과 환경관련 조항이 본문에 포함된 최초의 무역협정임.

NAFT A에서 노동과 환경관련 조항은 부속협정 형식으로 포함됨.

- 미국과 요르단간의 미미한 경제적 교류관계를 감안할 때 동 협정은 경제적

인 측면보다 중동평화라는 정치적인 요소가 더 고려된 것으로 볼 수 있음.

- 클린턴 행정부는 미 요르단 F T A를 이후에 체결할 F T A의 기본모델로

- 8 -



삼으려 하 였 으 나 부시 신 행정부는 노동 및 환경관련 조항을 FT A에 포함

시키는 것에 반대하는 입장임.

- 일부에서는 환경부문의 무역협정 본문 연계에 대하여 상하 양원의 찬반이 양

분되고 있어 타협안으로 무역제재 대신에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하고

있음.

라 . FTAA

□ 2005년 1월까지 협상을 끝내기로 한 미주자유무역지대(FT AA ) 추진과정에서

무역과 환경·노동에 관한 미국의 국내정책 및 개도국의 이에 대한 대응은 중

요 이슈 중 하나로 등장할 것임.

□ 미국 클린턴 행정부는 FT AA협정 추진에 있어 기존 지역무역협정에서 노동과

환경 이슈를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FT AA협정 전반에 걸쳐 이들

이슈에 대하여 어떻게 접근할 것인지를 검토할 것을 제안하였음.

- 2000년 FT AA 투자협상그룹 모임에서도 미국은 회원국은 투자를 유치하기 위하

여 노동 및 환경기준을 낮추지 않는다는 표현을 삽입할 것을 주장한 바 있음.

- 캐나다를 제외한 거의 모든 국가의 차관들은 FT AA에서 노동 및 환경 이슈를

폭 넓게 검토하자는 미국의 제안을 거부하고 있음.

- 클리턴 행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높은 수준의 환경보호와 효과적인 법 집행을

촉진하고자 미국정부는 환경, 건강 및 안전담당관을 무역정책 개발 및 미국

무역협상팀 포함시켰음.

- 미국은 NAFT A와 동일하게 환경이슈는 FT AA 협상에 있어 도전이자 기회를

제시한다고 보고 보조금, 관세 및 여타 무역장벽을 제거하거나 축소하기 위하

여 FT AA 내에서 相生(win - win )의 기회를 찾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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□ 그러나 FT AA의 추진에 있어서도 부시 행정부는 과거 클린턴 정부에 비하여

무역과 환경의 연계를 완화시킬 가능성이 높음.

- 미국은 기존 관련 협정을 신중하게 검토하고 이해당사자와 면밀하게 협의할

것임.

특히, 의회, 국내 자문, 무역과 환경정책자문위(T EPAC) 및 일반대중의 의견을

청취할 것임.

- 특히, 요르단과 체결된 FT A의 환경 관련 조항의 유지 여부와 신속결정권을

확보하기 위한 행정부의 노력이 민주당의 환경조항 유지 주장과 어떻게 타협

점을 찾을 수 있는지가 주요 관건일 것임.

4 . 미국 환경단체 동향 1)

□ 미국 환경단체들은 민주당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데, NAFT A 추진

상황에 비해 현재 미국의 환경단체는 무역과 환경의 상계에 대하여 훨씬 강경

한 자세를 취하고 있음.

- 이는 NAFT A가 그 환경부속서에서 무역과 환경의 연계를 명기하였음에도 환

경보호에 이바지하지 못하였으며, 최근 WT O의 패널판정이 환경법률 및 규제

를 약화시켰다는 인식 때문임.

NAFT A 체결 당시 클린턴 대통령은 환경단체의 지지를 얻기 위해 NAFT A에

환경 대한 강력한 규정이 포함될 것이라고 약속하였음.

당시 일부 온건 환경단체(WWF , NWF , EDF, NRDC 등)는 개도국의 경제개

발과 정부와의 협력이 궁극적으로는 환경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논리로

NAFT A와 클린턴 행정부를 지지하였으나, 일부 강경 환경단체(Greenpeace,

1) I. M. Destler and Peter J . Balint (1999), The N ew P olitics of A m erican T rade: Trade, Labor and
the E nvironm ent, Chapter s 3, 4, 5 참조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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Sierr a Club 등)는 경제개발이 환경보호를 도울 수 있다는 논리를 부정하고

정부를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NAFT A의 체결과 클린턴 행정부에 반대하였음.

클린턴 정부는 환경단체의 지지를 얻기 위해 NAFT A에서 얻을 수 있는 환경

효과를 과장하였고, NAFT A에 포함된 환경부속서에 따라 환경보호를 위한 각

종 기관을 설립했지만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실질적인 이행이

수반되지 못하였음. 또한, 클린턴 행정부는 환경단체의 지지를 얻은 후

NAFT A 및 통상정책 추진과정에서 환경단체를 소외시킨 결과 환경단체들은

정부를 불신하게 되었고 NAFT A에 실망하였음.

- 이러한 결과로 NAFT A 체결 당시 정부를 지원했던 환경단체들은 무역자유화

반대 입장으로 전환하거나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었으며, 강경 환경단체

들의 입지가 강화되었음.

□ 환경단체들은 1990년대 GAT T / WT O가 국내 환경법을 약화시켰다고 보고 있

어 다자·지역·양자무역자유화를 경계해야 한다는 인식이 깊음.

- 환경단체들이 특히 문제를 제기하는 판례는 WT O/ GAT T 의 미국의 참치- 돌

고래, 새우- 거북 판정문 등임.

참치- 돌고래와 새우- 거북 문제의 경우, 미국은 참치와 새우를 잡는 과정에서

돌고래와 거북에게 피해를 주는 방법을 사용한 경우, 이러한 참치와 새우의

수입을 금지하였음. GAT T / WT O 패널은 이 규정은 수입품의 생산과정

(Production Processes and Methods , PPM )을 규제하는 것이라고 보아 PPM

규제는 GAT T 에서 금지하고 있으므로 미국에게 수입금지 규제를 철회하도록

명령하였음.

- WT O 설립 이후 WT O 패널은 국산품과 수입품에게 동등하게 적용되는 조건

하에 모든 회원국은 나름대로 환경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는 원칙을 재확인하

였으나, WT O 패널이 차별적인 환경규제를 철회시키라고 요구한 사례들이

WT O가 환경기준의 약화를 요구한다고 인식되고,2) GAT T 가 PPM 규제를 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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용하지 않는다는 문제로 환경단체들은 WT O 및 미국의 대외통상에서 환경에

대한 고려를 강화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.

특히, 무역에 대한 원칙과 환경보호에 대한 원칙이 충돌되는 경우, 환경보호

원칙을 우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음.

5 . 종합 및 결론

□ 부시 행정부는 전임 클린턴 행정부와 달리 FT A 협정에 환경과 노동관련 조

항을 삽입하거나 무역제재에 연계시키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으나, 현재 미국

의회의 상태를 고려할 때 환경과 노동에 대한 타협이 없으면 대외통상정책의

추진이 어려울 것임.

- 그러나 부시가 통상협상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의회에서 협상내용의 수정이 없

이 가부만을 표결하도록 하는 신속결정권(Fast tr ack authority )이 필요함.

민주당은 부시행정부가 모든 FT A나 대외통상협상에 노동과 환경 관련 내용

을 포함시키는 것을 약속하지 않는다면 신속결정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입장

을 보이고 있으며, 민주당 의원들의 협조 없이는 신속결정권의 통과가 어려울

전망임.

미국의 환경단체들은 1990년대 초와는 달리 정부와 무역자유화 세력을 의심하

고 있으므로 상당히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예상됨. 또한, 이들은 미국과

유럽의 노동 및 환경단체들과 함께 반세계화 공동전선을 유지하고 있으므로

향후 FT A체결 및 다자통상협상에 큰 문제점이 될 것임.

- UST R의 줼릭(Bob Zoelick )은 정부가 신속협상권을 확보하려면 FT AA협상에

부속협정 혹은 벌금을 통한 이행 등 어떤 형태이건 무역과 환경 관련 내용을

포함시키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고 예상함.

2) Michael M. Weinstein , "Declaring Defeat in the F ace of Victory", N ew Y ork T im es , 2001년
4월 22일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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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주당과 환경단체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상당히 구체적인 환경조치가 필

요할 것이지만, 이는 환경보호를 보호주의의 구실로 악용될 것을 우려하는 개

도국과 최빈국의 반대에 봉착할 것임.

줼릭은 최근 중재안으로 FT A에서 환경규정을 위반하는 경우, 무역제재가 아

닌 벌금형을 부과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하였음. 의회는 이에 대해 다소 긍정적

인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환경단체들의 반응은 미지수임.

- Sierra Club/ NWF가 1999년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, 신속결정권을 받기 위해서

는, ① 협상과정과 협정의 운영에 있어서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하고, ② 통

상협정에 있어서 대외정책 절차보다는 국내정책 결정절차를 따르며, ③ 통상

협정 체결 이전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을 의무화하고, ④ 통상협정에 엄격하

고 실효성이 있는 집행 및 벌칙 규정(무역제재 포함)이 포함되어야 하며, ⑤

신속결정권 부여와 환경이슈 협상목표는 묶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음.

□ 부시와 줼릭이 민주당과 공화당이 서로 합의할 수 있는 중재안을 찾지 못하면

통상정책 추진은 다소 표류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.

- 미- 요르단 FT A가 의회 비준을 못 받고 정부가 신속처리권을 부여받지 못하

는 경우, 미국 행정부는 통상협상을 주도할 수 있는 위력을 잃고 남미국가들

은 FT AA 협상을 진지하게 착수하지 않을 것이며, 뉴라운드 관련 협상은 계

속 지연될 수도 있을 것임.

□ 한국에의 시사점

- 한국은 칠레와 FT A를 추진하고 있으며 미국 등 여타 국가들과의 FT A 체결

을 검토 혹은 연구하고 있음.

미국이나 EU 선진국과 FT A를 추구할 경우, 이들은 환경과 무역의 연계를 중

요한 과제로 보고 있으므로 무역과 환경의 연계문제를 심도 있게 연구하고 준

비하여야 할 것임. 특히, 향후 선진국과의 통상협정 체결에서 요구될 가능성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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큰 환경영향평가서의 작성방법 및 과정에 대한 선행적 자료수집 및 연구가 착

수되어야 할 것임.

- 지속가능개발 측면에서 선진국이 활용하는 다양한 환경친화적 제품정책, 예를

들면, 상품의 환경적인 특성을 설명하는 에코라벨링, 자사 상품의 생산과 폐

기 등에 책임지는 생산자의 책임제, 환경친화적 제품의 공공구매 등을 적극

검토, 도입하여 한국 상품의 환경친화성을 높여 향후 FT A의 확산에서도 경

쟁력을 갖도록 하여야 할 것임.

※ 문의사항: 무역투자정책실 尹昌仁 연구위원 【ciyoon@kiep.go.kr】

무역투자정책실 梁俊晳 부연구위원 【ya njuna @kiep.go.kr】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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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록 : 기존 또는 협상중인 무역협정의 환경조항 비교

미- 이스라엘 NAFT A 미- 요르단 FT AA

형태 -
부속서 형태 (북미환경협력

협정)
본문 삽입형태 요르단 타입

주요

내용

동·식물의 건강관

련 규범 적용상 무

차별이외 관련 내

용 없음

각국은 높은 수준의 환경

보호 확보하고 그 수준을

개선하도록 노력, 각국의

환경법을 효율적으로 집행,
각국의 환경법을 발전시키

고 이행하는 절차의 공정

성, 투명성 및 형평성 보장

양국은 국내 환경법을 완

화시켜 무역신장을 도모하

지 않고 높은 수준의 환경

보호를 규정하도록 노력하

며 협정의 발효 이후 반복

적으로 법의 효과적 집행

에 차질이 발생치 않도록

해야함.

캐나다 이외의

모든 국가는 환

경관련 애용의

포함을 반대

보호

조항
없음

환경오염물질 등 방출에

대한 금지·감축·통제, 환

경유해물질규제. 희귀종을

포함한 동식물의 서식지

유지 , 보존을 통하여 환경

보호하고 인간·동식물에

대한 위험, 건강 예방에 관

한 법

NAFT A와 동일

분쟁

해결

협정의무 불이행시

양자협상→합동위

원회 60일 이내 해

결 불능→조정패널

구성 요청→ 15일

이내 양국 지명, 지

명후 45일내 의장

선임→양국 지명 3
개월내 합동위원회

보고서 제출→제안

에 따른 조치 강구

집행기구에서 협의→각료

급 협의→전문가 평가위원

회에서 조정→ 양자협의→

60일내 합의 실패시 중재

패널 설치, 사실확인 및 피

소국 협정상 의무위반 여

부결정, 분쟁해결권고안 작

성→30일 이내 분쟁 미해

결시 피해상당액의 보복조

치 발동 가능

협정의무 불이행시 양자협

상→ 60일내 협상실패시

공동위원회 회부→ 90일내

미해결시 패널구성→90일
내에 패널보고서 제출→

이후 노력에도 30일 이내

에 분쟁 미해결 경우에

조치 강구 가능

무역

제재

방법

피해국은 적절하

고 상응하는 조치

를 취할 수 있음

피제소국의 불이행에 대하

여 2000만 달러까지 과태

료 부과 가능, 피제소국 불

응시 캐나다는 약식절차로

과태료 징수, 미국·멕시코

는 과태료 내의 무역제재

가능

미- 이스라엘 분쟁해결절차

와 동일

직접적인 무역제

재보다는 금전적

보상 또는 특혜

정지 형태를 띨

것임.

평가

무역관련 환경 논

의 부각 이전에 체

결된 FT A

환경친화적인 무역협정으

로 간주되나 분쟁해결에

있어 투명성 부족, 공중 참

여 보장 미흡하고 무역환

경분쟁 문제해결에 기여도

약하다고 평가됨.

최초로 환경기준에 관련한

조항이 협정문 본문에 직

접 삽입하고 있으며, 환경

관련 기술적 협조를 부록

에 포함하고 있음

많은 협상국들의

반대에 봉착할

것임. 요르단과

의 협약 형태가

전례가 될 수 있

을 것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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